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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5일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SDGs를 포함한 의제 포함 사항의 이행은 이에 참여한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의 재정비·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수립된 국정과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2030의제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정책·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환경전략연구실의 

김호석 박사, 김종호 박사, 이현지 연구원, 물환경연구실의 조을생 박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김종률 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박사,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의 유헌석 박사, 

정우현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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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기능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라는 

｢의제21｣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변경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2010년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면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위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및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계획이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고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및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법령 혹은 계획에 대해 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외에도 이 검토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운영상의 이슈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었다: ① 각종 분야별 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방식 검토의 

한계, ② 해당 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③ 2030의제 

및 SDGs 관련 사항의 반영,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정합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 방식을 ‘개별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기 수행된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친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별 검토, 평가 등과의 중복성 논란을 없애고 현재의 지속가

능발전 정책체계에서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영역별 주요 전략과 행정

계획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평가기준은 

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②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수립·변경되는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효성’, ③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타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목표와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합성’, 그리고 ④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국제 합의·협약 혹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정합성’의 네 가지이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정책 정합성, SDGs, 지속가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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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환경-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에 있어서 필

수적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채택된 2030의제는 목표 간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을 

고려하여 17개 SDGs가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1)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경제-사회 통합적 

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입한 이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국가 지속

가능성 평가 시행,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한 통합적 정책 운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 61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현행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속위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속위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과 경제·사회·에너지·환경 등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정과제 61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 및 기관평가 반영 등도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1) “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its three dimensions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 in a balanced and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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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는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등에 대한 검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

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위의 검토 기능은 2000년 지속위 설립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검토 및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와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안 연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와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의 발전과 SDGs의 등장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재정립 및 지속위 위상 강화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지속위 검토 기능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 및 목표, 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 제1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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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및 분야별 국가 정책·계획의 지속가

능성 검토에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 개발

향후 지속위 위상 및 역할 조정에 따른 현행 ‘법령·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의 개편 방안 및 이에 활용 가능한 평가체계 개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 평가, 국가 SDGs 이행 평가 등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범위  

신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할 분야별 국가 정책·계획 수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시스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것인데, 이들 정책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기능 강화’ 및 ‘부처 및 분야 간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토·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및 관련 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가 SDGs 이행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분석·평가제도’ 마련,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도 예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국가 정책·

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지속위의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평가기준의 개편과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확대를 포함한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위 심의 대상은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의 적용 범위는 현행 지속위 검토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및 중장기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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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위의 사전검토 및 심의 대상이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평가체계는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이나 지속위의 위상과 역할 조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정한 심의 대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개관과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그리고 개발된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성 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는 의제21의 이행 및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지속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근거 법령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검토 대상과 범위가 조정

되었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SDGs 이행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평가요소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새로운 평가체계의 기본구조와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그리고 범주별로 구분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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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1. 환경과 개발 통합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제협력과 국가 정책의 기본원

칙으로 공식 채택한 국제회의이다. 178개국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27개 원칙과 ‘의제

21’(Agenda 21)이 포함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그 원칙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통합적 

부분이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3)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의제21 제8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의제21 ‘제8장. 환경-개발 통합적 의사결정’의 목표    

- (8.2) 정책, 계획 및 관리 단계에서 경제, 사회, 환경 요인을 통합하며, 환경과 개발 

모두가 핵심 요인으로 반영되도록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조정 또는 근본

적으로 재편성이 필요 

- (8.4)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모든 부처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고려의 통합적 반영 

-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장기적 전망과 상호 부문적 접근을 반영하는 국내 정책을 

3)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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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여기에는 개발과정에 연관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상의 연관을 

고려하고 있음  

범주 OECD UN DESA

정책 통합
․ 경제-사회-환경 목표의 통합
․ 포괄적이고 통합적 전략

․ 경제-사회-환경 목표의 통합
․ 부문 간 연계 

세대간 시간 범위 ․ 장기 비전에 대한 합의 도출 
․ 공유된 전략과 비전 개발 
․ 장단기 전략과 연계

분석과 평가
․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

한 전략 수립 
․ 기존 절차 및 전략에 기반 

․ 적절한 기술적·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 수립 

․ 기존 메커니즘과 전략에 기반 

조정 및 기관 
․ 고위급 정부 공약과 영향력 있는 주무 

기관 선정 
․ 전략을 주도한 강력한 기관 혹은 기관 

그룹 선정

지방·지역 거버넌스 ․  국가와 지방을 연계 ․ 국가-지역-지구 단계의 연계

이해당사자 참여
․ 효과적 참여를 보장 
․ 사람 중심 전략의 개발  

․ 모든 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 보장, 
투명성, 책임 

지표와 목표 ․ 목표와 함께 재정적 우선순위 설정 
․ 현실적이고 신축적인 목표에 기반을 

둔 전략 수립

모니터링과 평가 ․ 모니터링, 학습 및 개선 절차를 포함 
․ 검토, 팔로우업, 평가 및 피드백을 위

한 통합적 메커니즘  

<표 2-1>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와 정책 통합  

자료: OECD(2006), p.13.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직후 같은 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리우선언을 포함한 각종 국제협약 관련 중·장기계

획의 수립·조정을 담당케 하였다.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지구환경실무대책회의’,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그리고 ‘지구환경대책기획단’ 등 3개 산하기구를 두고 있었는

데, 1995년 6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가별 의제21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의제21｣ 제37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바로 이 대책회의에서 

1994년 4월 총4부 40장으로 구성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작성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6년 10월 유엔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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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 실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이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병행 추진할 것임”4)을 그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996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이 담긴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5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5)  

∙ 원칙 1: ｢정부 수범｣의 원칙 

∙ 원칙 2: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 

∙ 원칙 3: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원칙 

∙ 원칙 4: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 

∙ 원칙 5: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협력｣의 원칙 

같은 해 4월 환경부는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7대 정책과제, 22개 세부과제 및 83개 

단위사업이 포함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5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선언의 범정부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 작성 방향｣을 확정하였고, 관계 부처 계획이 

종합 조정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이 6월에 최종 발표되었다.6)

4) 대한민국(1996)

5) 대통령 비서실 보도자료(1993.3.21.). 

6) 환경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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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정책과제 22개 세부과제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 전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의 구축

환경자치제의 확대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 

민간 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 

환경교육의 강화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녹색환경 실천운동의 확산 

환경기준의 선진화

선진국 수준의 환경질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질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상수도 관련 시설의 확충·정비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환경투자 재원 확보

환경관리기능 강화 및 효율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 

정부의 환경관리 기능 통합·조정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환경분야 정보화 촉진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 

동북아지역 국가 등과의 환경 협력 

한반도 환경 공동체 추진 

<표 2-2>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의 7대 정책과 및 22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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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토제도 

UN의 권고에 따라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여러 나라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협의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정부는 2000년 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PCSD)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이를 통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위의 설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

고, 근거 법령은 2000년 8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제시

된 설립 당시 지속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설립 이후 지속위 기능은 그 범위가 점차 강화·확대되었는데, 2003년 7월 위원회 규정 

개정 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심의’하는 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범위 역시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

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에 다시 개정된 규정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환경-경제-

사회 세 측면이 모두 반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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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직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지속위의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은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처음 포함되었다. 이는 지속위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7)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8) 

2002년 6월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 통보 대상 주요 정책과 계획의 

범위를 “①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 ② 제1호의 중·

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광역개발계획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계획, 

③ 기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으로 정하고 검토 대상 계획에 대해

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는 통보 대상 주요 정책과 계획의 범위를 별표로 제시된 중·장기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정책·계획 검토를 포함한 지속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7) 2002년 6월 3일 시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정·개정문  

8) 대통령령 제17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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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

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④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년 개정 시 지속위 검토 대상이 되는 40개 중·장기계획이 별표로 첨부되었다. 이는 

2006년 개정 때 다음과 같이 44개로 확대되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8.1.20. 시행)에 따른 검토 대상 중·장기계획

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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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

성화기본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책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1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2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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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0.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31.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2.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33.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35.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3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계획

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2.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동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4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

◦ 검토 절차9)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중장기 계획 수립․변경 통보

②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위원회→소관 부처)

③ 중장기 계획의 수립․변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전

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을 거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검토의

견을 통보(위원회→소관 부처)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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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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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검토제도 

2005년 6월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높아지는 지속가능발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 정착”,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발표하였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

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기본법은 전체 5개 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위의 정책·계획 검토 기능에 

대한 내용은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 제7조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 제8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13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 제17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5장 보칙 
․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 제21조 교육·홍보 등 
․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기존 지속위 규정에 따른 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검토 대상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변경’에서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으로 확대되었다는 것과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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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된 검토 결과를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아래 표는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에서의 정책, 계획 

검토 관련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8.1.20.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2.4. 시행)

제1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④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
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
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
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표 2-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에서의 검토 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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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수급기본계획
․ 공원기본계획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장기계획
․ 광역개발계획
․ 광역도시계획
․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 습지보전기본계획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어장관리 기본계획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

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항만기본계획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표 2-4>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별표)

이와 더불어 국가 지속위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정 시 지속위 검토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과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규정되었다. 처음에는 73개 중·장기 

행정계획이 지정되었다가 이후 조정되어 현재는 71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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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댐건설장기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 보육계획
․ 사방사업기본계획
․ 산림기본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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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

법적 근거 / 관련 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구분
․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① 구체적인 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②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평가 항목·범위

-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4. 국내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가. 환경분야 

▣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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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관련 부처/기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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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목적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
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법적 근거 / 관련 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평가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평가 항목·범위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 지역 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 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 대상 지역 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관련 부처/기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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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영향평가 

목적

- 국가·지역 단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
보공유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 모색11)

-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 목표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 
자원 배분

법적 근거 / 관련 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
평가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평가 항목·범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

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부처/기관 - 녹색성장위원회

▣ 자연환경영향평가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
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법적 근거 / 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12) 

평가 대상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별표1】1에서 규정(17
개 분야 64개 사업) 

․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큰 개발사업
․ 공원지역 등에서 시행될 사업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예측이 곤란한 사업
․ 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항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해안매립 등 불가역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

- 자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 기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수림대 제거 등에 따른 국지기상
․ 지형·지질: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여부, 표사·퇴사변화
․ 동·식물상: 육상 동·식물, 육수 동·식물, 해양 동·식물
․ 해양환경: 해양수질오염도, 해역이용 상황, 수자원이용 상황
․ 수리·수문: 댐수위, 유량

관련 부처/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박기령(2014), p.86.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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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개발분야 

▣ 규제영향분석 

목적
-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탐

색하여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

법적 근거 / 관련 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평가 대상

-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평가 항목·범위

-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가능·필요 여부 
- 규제의 적정성: 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사례, 국제적 기준 등 고려 
- 이해관계자 협의 
- 규제집행의 실효성 

관련 부처/기관 -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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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
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재정법｣ 제38조

평가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으로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평가 항목·범위

- 경제성 분석 
․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 모든 경비 항목 및 총 비용 
․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수익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 사업 준비 정도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고용효과 
․ 환경적 가치 
․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고용유발 효과 

- 기술성 분석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 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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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국토계획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토기본법｣ 제19조 

평가 대상

- 종합계획·지역계획
․ 도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기간시설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광역교통기본계획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항만기본계획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항공정책기본계획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국가물류기본계획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댐건설장기계획

- 부문별 계획
․ 주거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산촌진흥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산림기본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해양환경종합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평가 항목·범위

- 지역경쟁력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개발, 인프라 정비, 지역자원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광역적 연계발전방안 

- 지역 간 균형발전

▣ 국토계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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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발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접근성 제고,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발전지역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전략, 시설이나 사업선정 시 고려 등 
대상 계획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  

-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 주요 검토항목으로 교통·물류의 원활환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접근성 제고, 교통·물류비용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토정보화 
제고,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향상, 시설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국토자원으로 토지자원, 수자원, 생태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환경성 검토 

-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평가 대상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 계획과의 목표 및 전략, 

관련 계획내용에 부합 여부
․ 상위 및 유관 계획은 대상 계획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물류, 산업, 관광, 환경, 해양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관련 부처/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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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목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6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법적 근거 / 관련 법 - ｢도시교통촉진법｣,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평가 대상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
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13)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함

․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평가 항목·범위

- 제2조 (평가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 
후 1년 이내·5년 후 및 10년 후에 예상되는 가장 인접된 사방의 5개 교차로 
이상의 범위에 대한 교통영향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 
후 1년 이내 및 5년 후에 예상되는 가장 인접된 사방의 3개 교차로 이상의 
범위에 대한 교통영향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
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관련 부처/기관 - 국토교통부/특·광역시 및 도/교통환경연구원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검색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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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분야

▣ 고용영향평가 

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
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
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14)

법적 근거 / 관련 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평가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
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평가 항목·범위

-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관련 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14)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영향평가 소개’, 검색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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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영향평가 

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15)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재정법｣ 제8조6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

평가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
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
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16)

- 전체 사업 종합평가

- 분과별 상세평가
․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설정
․ 균형지표의 목표 실행계획 및 달성 여부·가능성
․ 당해 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

- 수도권 입지 신규사업 평가
․ 수도권 입지 사유
․ 수도권 집중 영향

관련 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4.

16) 변세일(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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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기17) 위함

법적 근거 / 관련 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5조, 제6조

평가 대상

- 제5조(분석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함

․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평가 항목·범위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 성별 수혜분석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검색일: 2017.11.24.



제2장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 31

▣ 건강영향평가

목적

- 대상 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18)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함

법적 근거 / 관련 법 - ｢환경보건법｣ 제13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19)

평가 대상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 ｢전기사업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
적이 330만㎥ 이상인 매립시설,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
성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매립시설, 중간처리
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
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
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함

평가 항목·범위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
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
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
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평가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련 부처/기관 - 환경부

1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건강영향평가’, 검색일: 2017.11.23.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 검색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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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영향평가 

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
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법적 근거 / 관련 법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20)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
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
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평가 항목·범위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예: 국정과제, 지자
체 단체장 주요 시책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등

-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큰 계획 및 정책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예 : 도시재생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
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외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등)

관련 부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기본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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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향평가21)

목적

-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자체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2)｣가 제정되어 있음

평가 대상

․ 조례와 규칙, 헌장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정책 분야별 기본계획
․ 일정 재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 재개발과 퇴거 등 주거권과 관련 사업
․ 공공건물과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실 관련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

- 부서 자체평가(체크 리스크) 방식
․ 주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특정평가(조사분석) 방식
․ 100세대 미만의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100세대 이상의 주민이 퇴거하는 사업 계획의 경우 
아래의 다른 인권영향평가 방식 수행) 

․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인권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예산 
사업, 계획 및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 건축 
사업 및 계획 

․ 구청장, 인권담당 부서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외부 전문기관 평가 방식
․ 100세대 이상 대규모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 구청장, 인권담당 부서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부처/기관 - 관계 기관의 장

21) 광명시민인권센터(2017.9.19.).

22) 현재 조례 지정 지자체는 총 16개로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시,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경기 수원, 울산 울주, 인천 남구, 전라남도, 충남 아산, 충청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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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책·계획 평가체계 방향 설정

1.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

기본적으로 각 부문의 정책이나 계획은 부문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시행된다. 

‘통합적 정책’ 접근은 이러한 부문별 정책·계획이 ‘부문 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부문별 정책적 노력이 타 부문을 내생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으로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위의 현행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는 ‘모든 부처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고려의 통합적 반영’이라는 의제21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분별 법령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최종 시행 이전에 ‘검토’(review)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assessment)하도록 하고 있다. 

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한다’는 측면

에서 현행 검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적 영향평가’(ex ante impact assessment)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영역에서 영향평가는 ‘일련의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 

건강, 문화, 사회, 경제 등 평가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정량적·정성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영향평가는 평가 시점에 따라 ‘사전적 영향평가’와 ‘사후적 영향평가’로 구분되

는데, 환경이나 건강 등 비가역적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사전적 영향평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토 과정의 형식적 구성으로 본다면 현행 검토제도는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중·장기 행정

계획을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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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분야별 평가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각종 분야별 평가·조

사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는 - ‘정책·계획 간 조정과 조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제도 간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 경제/개발 사회

․ 기후변화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자연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국토계획평가 
․ 규제영향분석 
․ 균형발전영향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 건강영향평가
․ 고용영향평가
․ 문화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아동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표 3-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지속위의 검토제도의 기본 취지는 분야별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23) 및 국가 기본계획24)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주요 정책과 상위 행정계획을 조정·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별 평가·검토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행정계획·정책’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국가기본계획’의 조화는 기존의 분야별 영향평가 

방식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제50조 

2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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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 일관성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의 모태가 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제11조제2항을 통해 지속

위 검토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개정되면서 현재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그 내용을 지속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지속위 검토제도 관련 조항의 변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최초 도입, 2002.6.3. 개정) 

 제11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

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3.6.25. 개정) 

 제2조 제1호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1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7.8.3. 제정) 

 제1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2010.1.13. 개정) 

 제1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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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위 검토기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명확한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하

에서는 통보된 법령이나 계획이 기본계획 및 해당 분야 이행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평가기준이 없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의하여 평가되며, 그 평가결과는 향후 국가 지속가능

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된다.2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속위 검토 

과정에서 통보된 법령·계획과 기본계획·이행계획 간 일관성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

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이 평가기준 구성에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a)

<그림 3-1> 현행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25)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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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의제 및 SDG 반영

2015년에 채택된 2030의제는 모든 회원국이 의제의 전반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가능한 

조속한 시점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개발계획이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같은 

각 국가의 주요 정책·계획에 의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채택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의제에서 제시된 지구적 목표 수준을 참고하여 국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각 국은 국가 발전전략과 분야별 정책·계획 등에 

SDGs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자국의 여건, 능력,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정책

이나 계획이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26)

또한 2030의제는 회원국들이 국가(지방 포함)의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주기적이고 

포용적인 검토’(regular and inclusive review)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30의제에 

요구하는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의 핵심 내용은 SDG를 국가 지속

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수단’(MoIs: Means of Implementations)을 포함한 

SDG 이행 성과를 측정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성공 요소 등을 장기 

SDG 이행전략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성과의 측정은 경제, 사회, 환경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측면과의 상호연계성(interlinkages)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제는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이 각국의 기존 관련 제도나 절차 위에 설립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6) “Each government will also decide how these aspirational and global targets should be 
incorporated in national planning processes, policies and strategi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ink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ther relevant ongoing process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2030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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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LPF(2017)

<그림 3-2> UN HLPF의 ‘자발적 국가리뷰’(VNR)의 이행 검토 사항 예시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가 2030의제의 이행과 SDGs 달성을 지원

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 정책에 환경, 사회 및 경제 지속가능발전 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지속가능발전 거버

넌스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유일하며, 이는 또한 

‘기존 관련 제도나 절차’의 활용을 권고하는 2030의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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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정합성 평가 필요

2030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제고 및 관련 여건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DG 17은 

그 14번째 세부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정책 정합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온 OECD는 정책 정합성을 

“모든 국내 및 국제적 정책입안 단계에서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측면을 통합하는 접근이나 

정책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27) SDG 측면에서 정책 정합성은 수평적 정합성(horizontal 

coherence)과 수직적 정합성(vertical coherence)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평적 

정합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하는 반면 수직적 정합성은 지방과 국가, 

국내와 국제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한다. 

자료: Le Blanc(2015)

<그림 3-3> UN DESA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호연계성 분석 예시

 

27) OECD(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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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6a)

<그림 3-4> SDG 체계에서 목표 간 상호연계성 사례

위의 두 그림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너지, 상충 

혹은 의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분야 목표와의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분야 혹은 목표 간 상호연계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계획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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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핀란드의 입법 과정에는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제안서에 포함되는 영향평가의 질적 

제고가 그 목적인데, 위원회가 직접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적 평가를 제안한다.28)   

핀란드의 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의 일환으로 2015년 설립이 결정된 ‘입법평가

위원회’(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는 지난 2016년 4월 첫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리고 최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위원은 의회에서 임명되고 2명의 부의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리실과 협력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29) 

- 정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여타 정부 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입법과정의 질적 제고(특히, 영향평가 및 관련 활동의 개선 등)를 위한 이니셔티브

- 입법의 효과가 예상된 대로 나타나는지를 평가  

- 여러 영향평가의 개발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활동의 유효성 평가 

- 연간 활동보고서를 총리실에 제공  

평가위원회의 초기 검토는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위원회는 평가 대상 정부 제안서를 독립적으로 선정

하는데, 2016 연차보고서(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2017)에 따르면, 2016년 

일 년 동안 총 12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었다.

28)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검색일: 
2017.11.28.

29)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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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그림 3-5>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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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는 우선 총리실에 제출되고, 이 중에서 평가 대상 제안서를 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 선정과 동시에 해당 부처에 해당 사항이 통보되며, 해당 부처는 전체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전체 제안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4주 이내에 평가의견서를 작성

하여 해당 부처에 송부한다. 단계별 전체 위원회 평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6>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정부 제안서 평가 절차

정부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평가 대상 정부 제안서 목록이 게시되며, 이후 위원회의 평가 

의견이 작성되면 이 사이트에 게시되고 보도자료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위원회의 평가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30)

- 정부 제안서의 초안의 주요 내용(Hallituksen esitysluonnoksen keskeinen 

sisältö) 

- 일반적 사항(Yleiset huomiot)

- 경제적 영향(Taloudelliset vaikutukset)

∙ 가계, 기업 등 자산 소유자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kiinteistönomistajiin 

30)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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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aloudet ja yritykset))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yrityksiin)

∙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julkiselle taloudelle) 

∙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viranomaisten toimintaan)

- 환경적 영향(Ympäristövaikutukset)

- 사회적 영향(Yhteiskunnalliset vaikutukset)

- 기타 사항(Muut asiat) 

최근 평가에 따르면 입법평가 제도는 핀란드 정부 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1)  

31)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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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1. 기본구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지속위 위상 강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검토 방식

우선 검토방식을 ‘환경, 경제, 사회 부문별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국가 지속

가능발전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나 검토 제도와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강화된 위상의 지속위에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체계 적용범위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전략, 정책 및 행정계획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검토 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검토에 사용할 평가기준

정책·계획의 검토·심의 과정에 적용할 평가기준은 기존 환경·사회·경제 세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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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영향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의 일관성’, ‘분야별 지속가

능발전 정책으로서의  유효성’, 그리고 ‘국내외 관련 정책 사항들과의 정합성’을 포함하는 

최상위 지속가능성 검토에 걸맞은 포괄적 범위로 구성되었다.  

<그림 4-1>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에서 정책·계획 평가의 역할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는 크게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분야별 이행성과 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부문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과제, 그리고 타 부문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는 바로 이 

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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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가. 대상 정책·계획 범위 설정 

1) SDG 분야별 국내 정책·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체계의 적용범위는 앞서 설명한 평가체계의 목적에 상응하도록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계획을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 지속가능

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기존 중·장기계획과 함께 환경적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계획, 그리고 그 영향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통상적인 부문별 정책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부문별 국가전략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의 제·개정 

∙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책 및 계획 

평가대상 중에서 그 수립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위 위상 조정과 이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제시한다. 이 목록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71개 중·

장기 행정계획에 사회, 경제·재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 관련 전략 및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되었다. 

이들 분야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검토 대상 

계획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영향평가 방식 보다는 

전체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검토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영향이 미미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하여 17개 SDGs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발전 분야별 국내 전략, 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32) 

32) 2030의제 이행과제를 분석한 김호석 외(2015)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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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분야별 관련 전략, 계획 

1

빈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

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

기아, 식량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

장5개년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

3

건강, 웰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

경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4

교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산림복지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5

양성평등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6

수질, 위생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

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7

에너지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

가능발전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8

고용, 성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

계획, 대·중소기업동반성장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재

예방5개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9

산업, 혁신, 

인프라

국토종합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

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

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10

불평등 해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

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11

지속가능한 

도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산림복지종합계획,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사회보장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지자

체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표 4-1> SDG 목표별 국내 관련 전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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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분야별 관련 전략, 계획 

12

책임

소비·생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

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기

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국가환경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13

기후변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녹색건축물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

기종합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14

해양·육수 

행태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

경종합계획 

15

육상생태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

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평화, 정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17

국제협력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지속가능발

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표 4-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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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대상 정책·계획(안)   

17개 SDGs 중심으로 도출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계획 중에서 현행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계획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관리종합계획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른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 

∙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동반성장 기본

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 

∙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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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재이용 기본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종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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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계획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의 설계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라 강화된 지속위의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

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PCSD(2008)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들로 구성된 검토표를 

개발·제시하였다. 

항목 작성내용

계획명 ․ 작성 대상 계획의 명칭   

계획의 목표 ․ 작성 대상 계획의 핵심 목표를 간략하게 기술

계획의 내용 ․ 작성 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술

계획의 부문 ․ 계획과 관련된 부문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해당 부문을 기술 

지속가능성 관점의 검토 

․ 해당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점에 대한 검토를 환경, 경제 사회 세 부문
으로 구분함. 이 경우 세 부문 간의 균형과 조화, 세대 간 문제, 통합적 
측면에 대한 검토 기준은 해당 부문에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세부

검토

사항

환경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기술함   

경제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기술함

사회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사회
적 형평성, 사회적 배제)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
목을 기술함  

연계

검토

상위 연관 계획 ․ 관련 법체계를 참조하여 계획의 상위 연관 계획들을 서술함  

하위 연관 계획 ․ 관련 법체계를 참조하여 계획의 하위 연관 계획들을 서술함 

<표 4-2> 법령 및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표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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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검토표 구성을 보면, 검토 대상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으로 구분된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는 대상 계획마다 검토항목별로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체크

리스트법’(checklist method) 기반의 영향평가 방식으로 검토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검토표 개발 이후 도입된 다양한 분야별 평가·검토제도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그림 4-2>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본 연구는 전체 국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분야별 정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이 기존 ‘영향평가’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보증’(sustainability assurance)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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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관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기본전략 및 분야별 이행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 

② (유효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해당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 및 정책적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  

③ (수평적 정합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다른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에 상응 

혹은 상보적인지를 판단 

④ (수직적 정합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행이나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에 상응 혹은 상보적인지를 판단 

<그림 4-3> 기존 검토항목과 새로운 평가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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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분야별 정책·계획은 그 근거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국가 지속

가능발전 전략이나 분야별 이행과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통합’이나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등은 모두 분야별 정책이나 행동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평가해야 할 요소는 그것이 국가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분야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이다. 이를 검토의 평가기준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분야별 정책·계획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가 전체 및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책·계획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평가항목 및 기준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관련 국가 

기본계획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일관성 여부에 

대한 기술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관련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과의 일관성 여부

분야별  

이행과제와의 

일관성 

해당 부문 ․ 검토 대상 정책·계획 해당 부처·기관

해당 부문 

이행과제
․ 상기 부처·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정책·계획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및 주요 내용 

일관성 여부에 

대한 기술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해당 부처·기관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와의 일관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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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정책·계획은 통상 그 배경이 되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맥락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현안이나 추진 중인 정책과 갭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그 수립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현안이나 진행 중인 여타 정책적 사항들이 통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접근)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  

정책·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과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시간적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공간적 범위 

지속가능

발전 정책 

유효성

관련된 국내 현안 해소에 

대한 기여도

․ 검토 대상 정책·계획 관련 국내 현안
․ 해당 현안의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진행 중인 관련 쟁책적 

노력과의 연관성 

․ 대상 정책 혹은 계획 관련 국제적 현안
․ 국제적 현안 해소 측면에서의 연관성 및 예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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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정책 정합성의 향상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2030의제 이행을 

위해 선정된 SDGs 중 하나다. SDG 17은 의제 이행수단(MoIs)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협력 강화에 관한 목표인데, 17.14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향상’을 

별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 정합성의 평가에 대해 OECD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33)

- 관련 부문 범위 

∙ 관련된, 영향받는 주체의 범위(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

기업·민간 의사결정자) 

∙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정합성 노력에 다른 국가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 정책 간 상호연계성 

∙ 경제, 사회, 환경 정책 간 상호연계성(시너지와 상충)이 고려되었는가?

∙ 계획된 정책의 결과는 SDGs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한 부문에서의 SDG 달성 노력은 다른 SDG 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국가 및 세대 간 영향 

∙ 대상 정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가? 

∙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기적 영향이 식별되었는가?

- 정책 우선순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SDG 비전에 부합하는가?  

∙ SDGs에 부합하는 국가 및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가? 

33) OECD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중에서 정책·계획의 수직적 정합성 평가와 
관련된 요소를 발췌하였음. 전체 체크리스트는 OECD(2016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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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6a)

<그림 4-4> SDG 체계에서의 수평적 정합성 사례: 물-에너지-식량

위 표는 17개 SDG와 169개 세부목표들의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분포와 함께 목표 

간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synergies), ‘상충’(trade-offs), ‘지원’(enablers) 등 세 유형의 

연관성을 물-에너지-식량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물 이용 효율성’에 관한 

세부목표 6.4는 ‘농업 생산성’ 세부목표인 2.3과 시너지 관계에 있다. 반면 일부 식량자원이 

재생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근절’을 위한 세부목표 2.1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관한 세부목표인 7.2와 상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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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적 정합성

2030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이 분야별 목표 간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을 고려한 통합

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함으로 지적하고 있다.  

분야별 정책·계획은 그 고유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을 통해 

타 분야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수평적 정합성은 상호 연계된 분야 간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특히 SDGs 개념을 반영한 검토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평가요소이다.  

정책·계획의 수평적 정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평적 정합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상호연계

성 식별

시너지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 

및 목표 

상충성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 

및 목표 

상호연계

성 반영

시너지 확대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조정을 통한 긍정적 영향 확대 잠재력

상충성 완화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조정을 통한 부정적 영향 완화 잠재력

실현 가능성 ․ 수평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토 대상 정책 혹은 계획 조정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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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적 정합성 

수직적 정합성은 국가의 정책·계획이 ‘지구적, 지역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SDG 17.14를 반영한 평가기준 범주이다. 

현행 분야별 정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지자체 

이행노력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030의제와 파리

합의처럼 국내적 영향이 큰 국제적 합의들이 체결되고 있고, 이것이 분야별 정책에 중요한 

기회 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계획 수립 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에서 정책·계획의 수직적 정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

하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직적 정책 정합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지자체 이행 

노력과의 

정합성 

지역적 범위 

식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 지자체 

정합성 판단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관련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과의 정

합성 여부

국제적 합의 

이행과의 

정합성 

관련 

합의·협약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관련된 국제 합의·협약

국내 이행 

수준  

․ 상기 국제적 합의·협약의 국내 이행·달성 수준
․ 상기 국제적 합의·협약의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계획 

정합성 판단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상기 국제 합의·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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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주요 정책, 계획 심의 기능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라는 ｢의제21｣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부문별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변경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령 및 중·장기 

해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위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면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위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및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위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계획이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속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과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법령·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속위 검토 기능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및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법령 혹은 계획에 대해 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영

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속위의 위상 강화 

외에도 이 검토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운영상의 이슈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었다: ① 각종 분야별 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방식 검토의 한계, ② 해당 부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③ 2030의제 및 SDGs 관련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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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정합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본 연구는 향후 예정된 지속위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제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지속가능성 보증’ 

방식으로의 검토 방식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검토·평가와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지속위의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위의 정책·계획의 심의를 위한 검토에 적용할 평가기준으로 다음과 네 범주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consistency)’, 

②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수립·변경되는 정책·계획이 사회적, 정책적, 국제적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 유효성’(policy effectiveness), ③정책·계획이 상호

연계성(inter-linkages)을 따라 타 부문의 지속가능발전과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책 정합성’(horizontal policy coherence), 그리고 ④ 부문별 정책·

계획이 관련 국제적 합의나 협약 혹은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 정합성’(vertical policy coherence)

부문별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이행 단위라는 점에서 지속위의 정책·계획 

검토 기능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목표들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2030의제 및 SDGs 맥락

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지속위의 정책 조정·조율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이러한 지속위의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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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National Polices and Plans

Kim Ho-seok, et al.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had 

been established in 2000 to suppor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recommended by Agenda 

21.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for laws and medium- and 

long-term plans’ was first introduced when the Regulations on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revised in 2002.

The review process was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PCSD, 

particularly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but its effectiveness has decreased 

sharply since the period of Green Growth when the Commission’s 

institutional status was adjusted to a commission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nveiled its five-year policy agenda in 

July 2017, which includes the restructur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 as one of its 100 policy tasks to 

accomplish over the next five years. It also includes a pla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ommission by making the sustainability review for 

national strategies and sectoral policies and plans mandatory and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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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 Process.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which currently applies to the laws 

and 71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plans i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assesses potent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rovides the results to the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In line 

with the planned change of its institutional status, the Commission has 

strong reasons to reshape the current review process: i) the existence of 

various sectoral impact assessments or processes which weaken the 

rationale for the current assessment-styl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ii) 

the need to adjust existing criteria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ii) the need to include criteria which 

help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especially regarding follow up and 

review at the national level, and iv) the need to incorporate criteria that 

can consider the interlinkages between different goals and assess policy 

coheren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by 

developing a new set of criteria categorized in three themes of 

consistency, effectiveness and coherence, which respond to the needs 

listed above. We suggest that the current review process would need to 

make a transition to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urance’ for national 

polices and plans, so that the process can enhance its role in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different sectoral actions, avoiding any possibl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with respect to relevant sectoral assessments 

or processes.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SDGs, Policy Coherence, 

Sustain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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